
2023년도후쿠오카시물가급등긴급지원급부금

１．지급대상자

2023년 12월 1일현재, 
후쿠오카시에주민등록이있는세대의세대주

２．지급요건

●세대전원의 2023년도주민세가비과세일것
●세대중에, 주민세과세되는소득이있는데도미신고인자가없을것
●주민세가부과된친족등으로부양되는자만으로구성된세대가
아닐것

●타시구정촌에서같은제도의급부금（７만엔）을수급한세대가
아닐것

３．급부액
１세대당７만엔

４．제출기한

2024년 4월 30일（화） ※소인유효

※급부금은, 후쿠오카시가서류를수리한날로부터
３주일후를기준으로지급합니다. 

＜문의처＞
후쿠오카시긴급지원급부금콜센터

TEL：0120-103-525【접수시간：평일오전９시〜오후６시（토・일・공휴일휴무）】
FAX：050-1704-1925
E-mail：r5kinkyushien@city-fukuoka-kyufu.com
※대응언어：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베트남어, 네팔어

물가급등에의한부담증가를감안하여, 특히가계에큰영향이있는저소득세대
（주민세비과세세대）에게, １세대당７만엔의급부금을지급합니다. 

뒷면도보십시오.



대상확인흐름도
2023년 12월 1일현재, 후쿠오카시에주민등록이있다.

주민등록이있는
시구정촌에
문의하십시오. 

모르겠다아니오

네 주민등록이있다고
추측되는시구정촌에
문의바랍니다.

세대전원이 2023년도주민세가비과세이다. 

네

통지서・확인서가왔다. 

아니오

과세상황을확인바랍니다.
【확인방법】
①시민세현민세특별징수
세액의결정・변경통지서
②주민세납세통지서
③구청과세과（2023년1월
1일시점에주민등록이
있는시구정촌）

지급대상이아닙니다.

모르겠다

네

통지서・확인서를확인
바랍니다. 

아니오

아래조건을확인바랍니다. 

【단신세대】
2023년 1월 2일이후, 시외에서
후쿠오카시내에전입했다. 

【복수세대】
2023년 1월 2일이후, 시외
（해외포함）에서후쿠오카
시내에전입한세대원이있다.

세금의수정신고등에의해, 
2023년도주민세가비과세가
됐다. 

급부금을수급받을가능성이있습니다. 신청서를제출하십시오.
※신청서는시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또는각구청・출장소에서받을수있습니다.

2023년 1월 1일시점에, 세대전원이해외에있었다. 

네
아니오

지급대상이아닙니다. 

＜문의처＞
후쿠오카시긴급지원급부금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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